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2025. 3. 21.>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벤처기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보통주식

납입시기 납입 주식 수

일련번호 취득시기 주식 수 ① 취득가액

합 계

복수의결

권주식

② 취득 주식수 ③ 주식가액

④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① 취득가액 합계 제외)

⑤ 과세이연금액

  (③ 주식가액 - ① 취득가액 합계 - 

④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④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란: “① 취득가액 합계”금액을 제외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